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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건 드단 이 등2011 0000

원 고 생 여자000 (60 )

고 생 남자000 (57 )

변 종 결 2012. 2. 17.

결 고 2012. 4. 27.

원고 청구를 모 각 다1. .

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. .

원고 고는 이 다 고는 원고에게 자료 만원 이에 소장송달. 3,000

다 날부 결 고일 지는 연 그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는 연 각5%, 20%

에 원 지 라 고는 원고에게 재산분 별지 목 재 부동산. 1, 2

각 지분에 여 이 사건 결 일자 재산분 원인 소 권이 등1/2

차를 이행 고 원 이에 결 일부 다 갚는 날 지 연, 10,005,3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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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원 지 라20% .

사실1.

가 원고 고는 월경 인신고를 마 법 상 부부 그 사이에 자인. 1983. 5

를 고 있다000, 000 .

나 원고는 월경 고에게 이 요구 면 고 다 다 집 나갔다. 2011. 4 .

다 재 원고는 이 원 고 있고 고는 이 원 지 않고 있다. .

인 근거 갑 내지 증 변 체 취지[ ] 1 7 ,

단2.

가 원고 주장 요지.

고는 근 간 원고를 지 않 채 집에 들어 는 컴퓨 주식3

과 인 만 는 등 자 심 생 면 이를 참지 못 원고 시 요

구도 시 다 이에 원고가 이 요구 자 원고 목 조르며 폭행 다 이에. .

생명 느낀 원고는 집 나 생 고 있는 그 다면 이 사건 인,

고 악 폭행 등 인해 탄에 이르 다 라 원고는 자료. 3,000

만원 청구취지 재 같이 재산분 구 다.

나 단.

살 건 갑 증 재 변 체 취지를 면 고가 근 간 회, 8 , 3

사를 마 고 집에 들어 면 주 인 과 주식 며 시간 보낸 사실

월경 고 목 게 잡아 누른 사실 인 나 편 조 조 보고2011. 4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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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 체 취지에 면 원고는 말경 어 니 첫 일 지내고는 일, 2011. 3.

주일 도 집에 들어가지 않 채 자매들과 지내며 등에 다 사실 원고는,

월경 집에 들어가 는 퇴근 여 잔 고 있는 고에게 이 요구2011. 4

사실 이에 가 난 고는 원고 목 게 붙잡아 원고는 그 자리에 그 주 앉,

게 사실 이에 원고는 짐 싸 집 나가 재 지 들어 지 않 사실이 인 는,

그 다면 고가 원고에게 폭 행사 과 고가 근 몇 간 집에,

주 인 즐 인 나 인 사실만 는 고가 원고를 다거,

나 부당 게 우 다고 보 어 울뿐 러 이 인해 이 사건 인이 탄에 이르,

다고 인 도 힘들어 원고 이 청구는 이 없고 원고 이 청구가 이 없, ,

는 이상 원고 자료 재산분 청구는 나아가 살 요 없이 이 없다.

결3.

그러므 원고 청구를 모 각 여 주 과 같이 결 다.

사 나리 _________________________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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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

동 건 시1. 1

경상남도 시 차00 000-00, 000-00 000000 0 0

철근 크리트조 슬래 지붕 공동주택 아 트26 ( )

부분 건 시

건 번 : 8 805

구 조 철근 크리트조:

면 : 84.99㎡

지권 시

토지 시 경상남도 군: 1. 00 000-00 465㎡

경상남도 군2. 00 000-00 11719㎡

지권 종 소 권 지권: 1, 2

지권 분: 1218400 2751

동 건 시2. 1

부산 역시 구 라00 000-00 00

철근 크리트조 슬래 지붕 공동주택5

부분 건 시

건 번 : 5 000

구 조 철근 크리트조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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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 : 74.22㎡

지권 시

토지 시 부산 역시 구: 1. 00 000-00 369.3㎡

지권 종 소 권 지권: 1

지권 분 끝: 369.3 46.1625. .


